
남 해 재판 상 통  어업   쟁

이용희*

* 한 해양 학  해사 학

 Legal Issues on the Recognition of Traditional Fishing Right in the 

Award of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

Lee Yong Hee*

* Maritime Law Department,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, Busan, 49112, Korea

핵심 어 : 남 해, 재재판 , 할 , 통  어업 , 엔해양 협약

Key Words : South China Sea, Arbitral Tribunal, Jurisdiction, Traditional Fishing Rights,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

1. 서 론

남 해 재재판사건에  필리핀  청 취지 10

로 Scarborough Shole(황암도) 해에  필리핀 어민  

통  어업  재하 ,  동 리를 해한 것  

엔해양 협약  라고 주 하 다. 재재판 는 

필리핀  청 취지를 하는 판  하 는 ,  연

는 동 판 내 에 한 쟁 별 평가를 시도하 다. 

2. 필리핀의 청구내용과 주장 분석

필리핀  습 상 타  해에  통  어업

 , 연안  해 주  행사시 협약 2  3항

에  규 한  같  상 는 통  어

업  하여야 한다고 주 하 다. 따라 ,  공

 황암도 해로 진 하여 통  어업  행사하고  

하는 것  해한 행 는 협약 라고 강 하 다.

3. 국의 입장과 주장 근거

 재판에 참하 지만, 황암도 주변해역  원나라 

래  어민  통  어 었 , 필리핀   어

민  어업활동  해한 것  라는  필리핀 주

재 사  에  강 하 다. 

4. 재재판소의 쟁 별 판단

청 취지 10 에 한 할 에 , 동 내  해양

경계획 에 한 사안도 아니 , 협약 15  1 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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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 하 고, 황암도  주 에 한 판단과는 별도

로 쟁  재하므로 할  다고 판 하 다.

통  어업  에 해 , 습 상 통  어

업  고 고, 동 리는 가  리가 아닌 개

 사  리 므로 가간  쟁과는 무 하게 연안  

하여야 한다고 결 하 다. 따라 , 를 하지 않

  행 는 협약에  것 라고 판 하 다. 다

만, 동 리가 무 한  것  아니고 연안  합리  규

  통  어업  합  판단   시하

다.  

5. 평 가

할 에  재재판 는 황암도  주 과는 

무 하다고 하 나, 통  어업  연안  해에  

는 타 민  리고 그것   하 다  

 연안 어야만 한다는 가 재하여야 한다. 

는 황암도  주  미확 상태에  고려할 수 없는 사

안 로  할  재하다고 보았어야 한다. 또한 사

 리에 한 해라  결 로 내  차를 

거쳤어야 하지만  에 한 판단  하지 않았다.

통  어업 에 한  해  해 상 진 로 

평가 지만, 협약 51  통  어업  가  리

  해에 는 사  리라고 한 것  협약상 동

어  로 다른  리 라는 혼란  야 하

고 다.


